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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서울특별시 등포구 헌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 원 니다.

고기판 원께서 발 한 서 특별시 등포 헌 및『

지원에 한 조례안 에 하여 검토보고를』 드리겠습니다.

액 리 시행령 제 조제 항 규정에 라 주민2 2「 」

생 건강보 를 한 헌 동에 적극 력하고

주민 헌 동 려하 한 필 한 사항 조례로

제정하려는 것

청 헌 동에 적극 조하여 민 헌

동 려하는 노력하 록 청 책무를 규정

함 안 제 조.( 3 )

청 보건복 가족 계 에 라 민 헌 동

하여 헌 사업계 매년 수립하 록 규정

함. 안 제 조( 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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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 하여 헌 보 동 하 록 규정함.

안 제 조( 6 )

청 헌 원 사 동 추 하는 단체에게 경비

동 원할 수 록 규정함 안 제 조.( 7 )

헌 사업에 종사하 거나 종사하는 는 그 무상

알게 비 누 하 않 록 비 수 무규정

마련함 안 제 조.( 9 )

역시 서 특별시 전 역시: , , 충청남 전라, ,

전라남 경상남,

서 시 치 강서 노원: ,

기초 치단체 : 주 역시 안산시 가평 청주시, , , ,

전주시 산시 포시 순천시 나주시, , , ,

본 조례안 제 조 적 터 제 조 시행규1 ( ) 10 ( )

개 조문 로 어 습니다10 .

주 내 로는

안 제 조는3 청 책무로 헌 동 적극적 로 려

하 록 근거를 마련하 고

안 제 조는4 헌 려에 한 사업계 수립 무조항

로 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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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제 조는6 헌 에 한 보를 에 리하는

전 판 등 고 매체 에 간하는 간행물 등에,

보할 수 는 근거를 마련하고

안 제 조는7 헌 원 사 동 추 하는 단체에 한

원 특 시 등포 보조 리조례 ,「 」 「

특 시 등포 원 사 동 원조례 를 할 수」

록 하 습니다.

타 단체 사례는

역시가 특 시를 포함하여 곳6

가 강 노원

초 단체가 주 역시 를 포함 곳에 조례를9

제정하여 에

종합적 로 검토한 결과

본 조례안 민 헌 정신 고취 헌 동

통해 원 하고 안정적 액 보함 로 민

생 과 건강 보 하 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로

조례 제정에 어 계 령 나 절차상 특 한 사항

없는 것 로 판단 니다.

상 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7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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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법 령

액 리법 시행령 조 항2 2「 」

제 조 헌2 ( ) 보건복 가족 액 리① 「 」

하 라 한다 제 조제 항 규정에 하여 액( " " ) 4 3

수 조절 적정 하 하여 매년 헌 에 한 계

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. < 2005.1.29, 2008.2.29>․

가 단체 제 항 규정에 한 헌1②

에 적극 조하여야 하 한적십 사총 는 액,

수 조절 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액원에 하․

여 헌 등 필 한 력 청할 수 다.

개정< 2005.1.29>

보건복 가족 민 헌 정신 고취하고 헌③

하여 헌 날 또는 헌 사상 고취 간 정할

수 다.

개정< 2008.2.29>

보건복 가족 헌 에 하여 특히 공로가 는④

에게 또는 포 수여할 것 상신하거나 창 행

할 수 다 개정.< 2008.2.29>


